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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4. 24.(금) 조간

2026. 4. 23.(목) 12:00
배포 2026. 4. 23.(목)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 2017년생~2018년 3월생, 43만 명 아동에게 아동수당 소급 지급 -

- 2017년생 거주 지역에 따라 4월 최대 48만 원 지급 -
【관련 국정과제】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

라 4월 24일(금)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아

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 1~3월분까지 소급되어 지불되는 4월분 아동수당 지급 예시 >

출생월 기본 지역별 추가지급* 총액

2017년 1월~2018년 1월 40만 원
0~8만 원

- 수도권 0원, 비수도권 2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6만 원, 특별8만 원

40만~48만 원

2018년 2월 30만 원 30만~38만 원

2018년 3월 20만 원 20만~28만 원

2018년 4월~ 10만 원 10만~18만 원

 * 1~4월 전입·전출 없을 경우

< 5월 이후 아동수당 지급 예시 >

거주지역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12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 13만 원

 * 1~4월 전입·전출 없을 경우

 ※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 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 상이

광 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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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지역

비수도권
(78개)

(부산)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감소지역
(89개)

우대지역
(49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특별지역
(40개)

(강원) 양구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 구분>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 4월 중 지급정보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지급정보가 확인된 이후 미지급분 

소급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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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

면서,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3410)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044-202-3429)


